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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절

1.
일본

2.
중국

3.
인도

4.
호주

5.
대만

6.
태국

7.
베트남

8.
인도네시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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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규제 제도

태국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업 투자에 대해 지분율을 49%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외국기업이 태국 
내 서비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. 

태국 법에 의거하여 외국(foreign) 회사 정의는 다음과 같다. 

Ÿ 타국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(태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해외기업의 모든 지점, 연락사무소, 지역
본부 포함)

Ÿ 태국 법에 의해 태국 내에서 50%이상의 지분을 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. 
규정상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49%까지 가능하지만 태국업체들과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태국 
경제에 바람직한 산업일 경우 해외 사업 자격을 취득을 통해 가능함

외국인 사업법 1999는 외국인의 사업 참여에 관해 3가지 제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. 

Ÿ 항목 1 : "특별한 사유에 의해 외국인의 사업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“
* 방송․언론, 농․축산업, 임업, 목재산업, 태국 영해내 어업, 태국 식물 재배업 등이 포함됨. 외국

업체는 항목1의 관련된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
Ÿ 항목 2 : "국가의 안전이나 보안, 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“

* 민속 수공예 산업, 천연 자원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업체만 가능함
Ÿ 항목 3 : "외국과 경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태국 산업"

* 제분산업, 양식 어업, 이식 임업, 합판제조, 석회산업, 회계, 법률, 건축, 광고업, 호텔 운영업, 
관광업, 식음료판매업, 도소매유통업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산업임 

* 항목 3 관련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산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업 개시 전 
외국사업허가(Foreign Business License)을 취득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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